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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의 원격의료 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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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정보통신의비약적인발전은의료서비스전달체계에서도큰변화와진전을야기하고있으며세계적으로점

차확대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이는의료정보화라는이름으로환자에게는질병의진단, 치료에있어서보다신속,

세밀하고 정확히판단할 수있게 하여 수준 높은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및 관련기관은업무의

효율성을높여가고있다. 그중원격의료는의료기관의방문없이대기시간의단축, 일률적인고도의의료수준을기

대할수있는등의장점이있는제도이다. 특히장소와시간에구애받지않고방대한의학에관한정보접근성이높

아질수있다는점이다. 그러나현대과학기술의발달의속도에비해운용상의제반규정과마인드가부족한것이

현실이다.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및현장에서이루어지는의료행위가아닌정보통신망을이용한비대면접촉에의한특수한형태라는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제약이있음을부인할수없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현행원격의료의발전잠재가능성이

무한함을전제로 법적문제점및개선점을고찰해보고이를통한원격의료를활성화할수있는활로를모색하고자

한다.

▸Keywords : 원격의료, 원격의료의 유형, 원격의료 과오책임, 원격의료 계약, 위임계약.

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urr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rings big changes and

progress in the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And it is becoming the worldwide trend

increasingly. As the name of medical information, by more rapid, detail and more quickly to the

patients and diagnosis of the disease it provides not only a high level of health care services but

also hospitals and related institutions are making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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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m, the Telemedicine, that system has many advantage which can expect the shorten

the waiting time and the uniform high level of medical, etc. without visiting medical institutions.

Especially, the most advantage is it can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bout extensive

medical, without regard to the time and place. But this is the reality, which compared speed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with lack of operational regulations and mindset.

Current in our Medical Law, it regulates the Telemedicine, but it has Institutional, facility,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Because, there is no detailed legal relationship. And it takes that in

terms of a special form called by a non-face-to-face contact with medical practice rather than the

scene. Therefore, in this paper will find a way out to activate the Telemedicine by presupposes the

development potential is infinite and find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Keywords : telemedicine, types of telemedicine, physician´s liability, telemedical

contract, commission contract.

I. 서 론

원격의료란현행의료법상에서는컴퓨터·화상통신등정보

기술을활용하여먼곳에있는의료인에게의료지식이나기술

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화상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

여 간접대면방식으로 진료하는 의료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IT(정보통신기술)와 health care(보건의료)와의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분야라 말할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

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1]. 원격의료는 갈수록 의료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해질 것이며 원격문진, 원격상담, 원격간호, 원격

처방, 원격수술까지도가능하게되는효용성측면에서는이미

인정되고있다. 다시 말해우수한의료진에대한환자의접근

성의 용이, 진료상의 편의 증진, 새로운 의료시장의 창출, 민

간의료비의절감, 국민건강향상등이라는큰틀에서보면이

를적극활용하고보다나은보건의료시장의활성화가요구되

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적 명확성이나 구체적 실효성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할 사항이 필요하다. 물론 원격의료제도

는 우리나라에서 2002년 3월에 의료법에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좀 더

세부적인내용에대한법적검토가필요하며전면적인이아닌

제한적 허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여야할 여지는 남겨두

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현행법상의원격의료의법적검토사항과이에따르

는 제도적 개선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원격의료의 개념

1.1 의료행위의 개념

원격의료의개념을정의하기전에우선의료행위의개념에

대한이해가전제가되어야하는데이는원격의료행위자체가

의료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가를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더나아가원격의료가의료행위를본질적속성으로

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필

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학적인 지식과 수단방법으

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으로서 환자를 위하여 의사·

약사·간호사·조산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의 의료관계인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검사·투약·주사·치료·수혈·처치·수술 등

진단 및 치료행위 전체라 할 수 있다. 이는 병상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행위 중에서 의사에 의해 국한되어 주로 시행

되어진다라고 하는 진료라는 개념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에서는 의학을 사회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며

건강할때건강양호를출발점으로건강의파탄을예방하고질

병이발생할때이에관하여대책을마련하고회복·재생을포

함하여 모자위생, 영유아의 영양, 학교보건, 산업보건, 생활

환경의 조성 등의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한다[3]. 미국에

서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하여 관습적으로 수행되는 어떠한

행위로서 진단, 치료 또는 약을 처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치료실무자법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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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사의 면허 없이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과 더불어

원칙적으로는 연방의사법 제2조에서 의사의직업을 수행하려

는 자는 의사의 면허가 필요하고 의사의 직명하에 치료를 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조제2항각호에서규정하고있는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ᆞ조
산사ᆞ간호사등의료인이각자의의무, 즉 의사의경우는의료
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 한의사

는한방의료및한방보건지도, 조산사는조산과임부및신생

아등에대한보건과양호지도, 간호사는상병자또는해산부

의요양상의간호또는진료의보조및보건활동을위하여행

하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에서는 의료

인이 아니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의

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개념을 따로 규정하

고있지는않는다고할수있다. 따라서 세부적이고기술적인

개념정의가아닌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새로운의료

기술이나 치료법을 도입함에 유동적이고 용이하게 적응하려

는것임을의미한다고도할수있다. 이에 원격의료행위자체

도 해석적으로는 의료행위라고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2 원격의료의 개념

원격의료(Telemedicine)의 일반적 개념은 학자나 기관,

각국에 따라각기 조금씩 다른 정의에 의하는데 Kearney는

‘정보전달을 위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사용한 의료상담과 의

료교육의제공[5]’, Perednia와 Allen은 원격의료란 ‘의료정

보와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한정보통신의 사용’이라고 정

의하고있다[6]. 또한세계의사회가 1999년채택한“원격의료

에대한책임, 의무및윤리지침에대한성명”에서는원격의료

란“원거리로부터원격통신체계를통하여전달된임상자료ᆞ기록 ᆞ
기타 정보를 토대로 질병에 대한 중재, 진단 및 치료를 결정

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7]. 세계보건기구(WHO)

가 원격의료를 ‘임상측면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활동에 정

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원격보

건(telehealth)과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격보건은 정보

통신시스템을 건강증진 및 예방활동에 활용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8].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서 ‘의료

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

술을활용하여먼곳에있는의료인에게의료지식이나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연구

2.1 국내 동향

국내에서 원격의료는 2002년 의료법에서 관련 규정을 신

설하기전에이미 80년대말에운용에관한태동이시작되었

다.다만정부차원의시범적실시였었고점차확대해져가는추

세로서 제한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예를들어 1990년 10월부

터 1991년 9월까지의 서울대병원과 연천군보건의료원, 한림

대춘천성심병원과 화천군보건의료원 등 공중교환전화망

(PSTN)을 이용한 원격의료영상진단장치(Teleradiology)를

운용한원격진료시범사업이최초였다. 그러나이는정부와지

자체, 민간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였지만 그 이후 경북대병원과 울진군보건의료

원간의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중단되었다[9]. 이는 원격진

료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제도정착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여

어는 정도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기술

및 운영상의 문제가 가장 컸다. 순수한 민간차원에서의 원격

의료는 원격영상진료시스템 즉 초고속 무선통신망을 연결하

여 화상진료를 했던 인천길중앙의료원과 백령도 길병원간을

시초로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와국가간의원격진료시스템

도 구축되어 운용하고는 있다.문제는 법적 근거로서 현행 의

료법에서는 대면접촉을 통한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

료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면접촉을 하는 원격

의료의 법적 근거는 2002년에 기본조항(의료법 제30조의2)

과 전자의무기록(제21조의2), 전자처방전(제18조의2)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2003년에 시행함으로서 적법한 의료

행위의 하나로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보건의료계

의추이와법적책임에관한명확한기준이없고시설과장비

문제등의표준화, 세분화가없는제한적이고실효성없는운

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근거는 있으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명맥상의 유지는 오히려 원격의료의 장점을 저하시키는 원인

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에는 원격의료 전면 허용과 관련하여 의료법개정안

이 19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 법안으로 상정한다라는 기대

속에 보건복지부가 2010년 정부입법으로 추진했던 원격의

료 도입을 재추진한다고 한다[10].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의

료계의반발이예상되고있음에도보다확실한논의가필요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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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외 동향

2.2.1 미국

미국에서는 1877년에 21명의 의사들이지역 약국과의원

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화교환장치를 만들었던 것을 시초

로 하여 1959년 무선통신망연결, 동축선(coaxial cable)을

이용한원격방사선판독을시도하였다. 이후미국등선진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는 원격의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1997년 연방원격지원법

(Balanced Budget Act)을 제정하여 DHHS(미국복지부)

내 OAT(원격진료활성화전담과)를 중심으로 u-Health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11]. 근래의 미국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등

u-Health 인프라 구축에 8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전역에

원격의료를 확대 허용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일찍부터 원격보건 서비스의 효용성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12].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다수

의주(state) 간 원격의료의시행을위한모델법초안을제정

각 주(state)간 이를 다양한 개념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 최

근에는 언제 어디서나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 각종 처방

및 진료를 할 수 있는 무선 장치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원격진료도가능할전망이며이를위한별도주파수지정등

활성화작업이본격화되고있어이를연방통신위원회(FCC)

가 의료용인체통신망( Medical Body Area Networks.

MBAN)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13].

미국은공공원격의료와민간원격의료와구별하여진행되

는데 대체로 3가지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원격영

상진료(General telehealth)로 정신병환자, 재활환자등취

약개층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상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 환자가 원격대면하여 진찰하고 처방받는 경우이

다. 둘째, 원격판독(Store-and-Forward telehealth)으로

피부, 방사선, 병리, 망막 등 X-ray 기타 디지털 이미지의

전송을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에는 실시간 원격대면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편재된 의료자원 특히 전문의의 효율

적 활용을 할 수 있다. 셋째, 원격모니터링 및 건강관리

(Remote monitoring)로단말기를통해환자의생활습관및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질병 및 건강관리에 대

한 전문적인 정보제공이나 상담,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다. 이는 홈헬스라고도 하며 주로 만성질환 즉 당뇨,

심장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시키고 건강위험요인 차단 등의 예방과 건강

증진에 이용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찰이나 처방이 허용이

되고 있으며 초진환자 실시여부, 현지의료인의 지원여부 등을

원격지의사가의학적으로판단하여결정함으로써환자가선택

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도 가능하다. 또한 미국은 전 국

민 대상 서비스 중인 의료기관도 있지만 제한적이고 1997년

이후에는 Medicare는 일부 취약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2.2.2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섬이라는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1970년대에 시작되었고 지방의 의사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데커다란의의를두고있다. 일본의 u-Health의시작

은 1971년 오지에 의료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선에 대한

실험이었고그후 1980년대에통신위성을이용한재해시원

격지원 등으로이용되었다. 1997년 12월에는당시후생성에

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한 진료를 공인하면서 원격진료가 발

전하였으며 2001년에 이르러내각에 IT전략본부를설치하고

IT기본법, E-JAPAN전략을 통한 u-Health의 정책과 서비

스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이후 계속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u-Health의 형태는 원격병리진

단(Tele-radiology),의사(의료기관)간 조회·응답·회의, 전문

의 조언 하에서의 처치 및 수술, 의사와 재택환자간의 지도·

조언등으로분류해볼수있으며특징적인것은원격의료행위

자의범위를의사, 치과의사뿐만아니라간호사, 검사기사(우

리나라 의료관계법상의 의료기사), 약제사(약사) 등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14]. 또 일본의 의

사법 제20조에서의 진찰을 문진, 시진, 촉진, 청진 그 외의

수단의 여하를 묻지 않고 현대의학으로 봐서 질병에 대한 진

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1998년 후생성 해석의

명확화로 대면진료에서의 원격진료의 비대면성에 대한 논란

을 해결하려 했다. 이는 우리나라 원격진료에 관한 의료법상

의 검토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도 원격의료에 관한 기대가 높지만 관련 설비

투자비용문제로인한보급및활성화에여전히고심하고있

다[15].

3. 유형별 형태분류

원격의료의형태는크게 4가지로분류해볼수있는데의사

등 의료인(의료기관)과 의사 등 의료인(의료기관) 사이의 원

격의료, 의사 등 의료인(의료기관)과 기타 의료인 및 보건의

료인(의사없는의료관련기관)간의원격의료, 의사등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기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사 없는 의료

관련기관)과환자간의원격의료, 사이버병원또는보건의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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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사이트 형태의 원격의료 등 의로 나눌 수 있다[16]. 이때

의료인과의료기관은원격지나현지지모두진료가가능한의

사·치과의사·한의사와 의료기관을 말하며 기타의료인은 조산

사, 간호사 및 관련의료인을 지칭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이는 의료법상의 원격의료의 개념을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원격의료 시행현실과 법제사

이의 괴리는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한 법률적 관계와 정확한

입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III. 본 론

1.원격의료의 법적 성질과 원격의료과오책임

1.1 원격의료의 법적 성질

일반적으로의료계약은민법상의전형계약에는포함되어있

지는않지만환자의진료신청에따르는의료기관(의사)의신청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상계약·쌍무계약·낙성계약이라 할

수있다. 이를좀더구체적법적성질을구분하면학설상의대립

이있다. 우리나라다수설은진단과치료라는사무처리를목적

으로한다는위임계약설를취하고있으며소수설로무명계약설,

준위임계약설 등으로 보고 있다[17][18][19].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원격의료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1.1.1 위임계약설

의료계약은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할 뿐 일의 완성을 목적

으로 하지 않고,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재량사무라는

점과 또한 직업적인 수임행위에서는 유상성이 추정된다고 점

에서는 위임계약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격의

료의경우에고려되어야할사항은의료행위가반드시의사의

절대적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는 않고, 위임의 성질상 위

임인(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 수임인(환자)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가 특정 전문의

사나특정의료기관을선택할기회가주어지고환자가선택한

특정전문의사나특정의료기관은환자가선택한의사에의해

서만 진료가 행해질 것이 요구 되므로 수임인인 특정의사는

타인에게맡겨서는아니되는자신복무의원칙과민법상의복

임권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면 위임계약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1.1.2 무명계약설

무명계약(無名契約)이란 법률에서 일정한 명칭을 붙여 규

정한 전형계약(典型契約) 또는 유명계약(有名契約)의 어느

것에도속하지않는계약을말하는데의료계약은인간에대하

여 행하여지는 특별한 목적행위이므로 위임에 있어서의 사무

의 개념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견해이다. 또한 위임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의

료계약은의사의임의해지가어렵고잘못된치료행위에대한

의사의 보수청구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의 완성

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

(도급인)가그일이완성되면보수(報酬)를 지급할것을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 도급계약하고도 맞지 않다라고 하

는 입장이다.

따라서민법상의전형계약이아닌특수한형태의계약으로

서파악한다. 그러나무명계약설의입장에서도원격의료의특

성상환자가특정전문의사나특정의료기관을선택할기회가

주어지고환자가선택한특정전문의사나특정의료기관은환

자가 선택한 의사에 의해서만 진료가 행해질 것이 요구되며

자신복무원칙, 복임권제한등의내용은위임계약설과같다고

한다.

1.1.3 준위임계약설

일본의 통설로서 의료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사무관리

에 대한 위임으로 보지만 통상 위임은 무상의 원칙이 적용되

고 특약이 없는 한 유상이므로 병적상태의 의학적 해명과 치

료행위라고 하는 사무처리를 목적으로하는 준위임의 성질을

갖는다는 입장이다[20]. 원격의료는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제공되어진다면 오히려 위임계약에 가깝

게 접근될 수 있는 입장이다.

1.1.4 기타 학설

의료계약을의치제작이나성형수술등의일의완성을목적

으로하는의료행위도있기때문에도급계약이라고보는도급

계약설, 의사가 환에 대하여 치료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

고환자는의사에게보수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된

다고 보는 고용계약설,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따라 통상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 즉 노무제

공형태의 계약관계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는 독립계약설 등

이 있다.

1.2 원격의료과오책임

원격의료과오(telemedical malpractice)란 원격의료행

위가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 및 원격의료기반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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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따라의사등원격의료인에게요구되는주의의무를게

을리함으로써적합한것이되지못한경우즉원격진료를행

함에 있어 원격의료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을 말한다. 원격의료과

오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서명인증기관의 책

임, 원격의료인의 민사책임, 원격의료기반시설 제공자(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의책임등으로구분할수있다.

여기에서는 원격의료인의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원격의료인의 민사책임은 의료과오에 관한 진

행순서와같이원격의료사고발생, 원격의료분쟁발생, 원격의

료과오소송의제기, 원격의료과실인정, 원격의료인의손해배

상책임부담이라는순차적진행이이루어진다. 원격의료과오

로 인한 책임이란 형사상 책임을 논외로 하고 민법상의 손해

배상책임 이론에 따라 원격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크게 불법행위책임(민법제750조)과 채무불이행책임(민법

390조 이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통상

적인 의료과오에서보다 원격의료분쟁이 발생 되었을 경우 누

구에게 원격의료과오가 있는지 환자측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더 어렵다.

이 두 책임의 성립요건 상으로는 귀책사유 즉 원격의료인

의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점은공통적으로차이는없으나다만위법한행위인가

(불법행위책임) 아니면 의료행위의 불완전인 이행인 채무불

이행인가(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로 귀결 된다. 대표적인 원

격의료인의 위법한 행위란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하는 설

명의무위반과환자의자기결정권을침해즉동의와승낙을받

지않는경우를들수있고의료행위의불완전이행의판단은

의사의의료행위자체의객관적인점을판단하는것으로서두

가지 경우의 그 귀결은 책임이라는 것으로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원격의료과오책임에서 논하여야할 사항은 고의에 의

한책임은제외하고과실이있는가즉주의의무를위반했는가

의문제, 설명의무위반이나환자의자기결정권을침해했는가

의위법성의문제, 손해는어느정도인가의문제, 원격의료행

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 누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

가의 입증책임의 문제인 것이다.

2. 원격의료의 현행법상의 문제점

2.1 의료법 제34조상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에 관한 기본조항과 관

련조항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 제34조 1항에서는 원격의료 허용범위에 대하여 의료

인간의원격자문즉의료지식이나기술을지원하는것으로제

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나 원격처

방, 원격상담, 원격검진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원

격지의사와 현지의사와는 수평적 분업관계로 파악하여 고도

의전문적의학지식이나진료기술에대한자문을하는것으로

해석할수있기때문이다[21]. 따라서넓은의미의보건교육,

의료행정의 원격의료 내용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하며이는곧원격의료도입취지와는상당한거리가있다

고할수있고, 원격의료의인적허용범위를의료인가운데의

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제34조 2항과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원격진료실과 그에

따르는 시설, 장비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응급상황

이거나 재택일 경우에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설 및 장비에대한 기술적 기준과

표준화가 세부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4조 3 ,4항에서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원격지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현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

할만한명백한근거가없는한환자에대한책임은현지의사

에게있는것으로보고있다. 이는 원격의료의책임소재에대

하여원격지의사의과도한책임을지도록규정하고있는데대

하여책임의해석상여러견해가있음에도불구하고원격지의

사, 환자, 장비간의 책임소재를 확정하기란 어렵다는 문제점

이 있다[22].

2.2 기타 제반 문제점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그 비용(보험수가)에 관하여 현행법

상 규정이 없다. 이는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원격의료를

법·제도가따라가지못하고있는것이다. 또한원격의료에관

한법규정의위반이있을경우이에대한명시적인제재규정

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제도적 정

착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원격의

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의약품에 대하여도 현행 약사법

제50조에서 보호자의 대리수령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의약

품 수령에 관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료행위라고 본다

면현행의료법이라든지원격의료와관련된제반규정에해킹

및 진료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보호 규정의 부재가 시급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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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되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 제18조 3항은“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전자처방전에저장된개인정보를탐지하거나누출·

변조또는훼손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

법 제23조 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

에저장된개인정보를탐지하거나누출·변조또는훼손하여서

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도 정

보보호를위한규정을하고있다. 그러나위규정은개괄적이

고추상적규정으로서원격의료시행에서발생할수있는환자

의개인정보침해의다양한경우및원격의료에관여하는전문

가와 보조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원격의료를 하는데 있어서 대형병원으로의 집중되

는 현상도 가중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

험법상의 개선이나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도 지적 될 수

있다.

3. 개선점

3.1 의료법상의 개선점

원격의료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주

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주로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 즉 거리적, 신체적, 환경적, 지속적인 관리성에 관하

여상대적으로떨어지는환자를위한다고보면현재원격의료

의 주체를 의료법상의 조산사나 간호사는 현지의료인에서 제

외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2조 2항에서 환

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주체적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산사나 간호사가 의료법상의 의료인임에도 불구하

고 원격지의료인에서 제외하는 것도 개선하여야 할 점으로서

폭 넓게는 원격의료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의료관

계 종사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원격의료의 인적범

위를폭넓게규정하여내용적허용범위와관련한문제의소지

가 없어야 할 것이다. 결국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원

격지의료인이 현지의료인에게 행하는 원격자문 이외에 원격

지 환자에게 직접 원격진단을 내리거나 원격처방이나 원격수

술 등 모든 의료행위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격의료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

는 의료기관도 현행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

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포함한보건소, 보

건지소, 보건진료소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회

복지시설, 가정의 재택진료 등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해

야 한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의료에 기본적으로 필요

한시설을갖추도록규정하고있지만그필요성과최소한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원격의료를 담보하거나

오류를 방지한는데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격의료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의료지식과 별도의 일정한 교육과

정과적절한정보통신기술에대한지식을갖추도록하여이를

이수한 경우 원격의료에 관한 별도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나 의사단체 등에서 주관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원격의료자격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결국 원격의료를 함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야하는

현행법상 물리적인원격진료실에 관한 규정을폐지하고 시설

과 장비에 대한 규정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화된 기술적기

준과 표준화를마련해야 하며 이에따르는 전문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원격의료 시설 및 장비기준을 마련하여 현대 의료의

전문화, 세분화에대비하여야한다. 여기에시설과장비에대

한인증제도가함께병행된다면그효용성은더크다고할수

있다.

3.2 제도상 개선점 검토

원격의료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는 원격의료과오에 대

한 책임 문제로서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원격지의사의 환자의

대면진료수준의책임을부과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도개선

점이 요구된다. 원격지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되 인정할 수 있

는 명백한 과실에 대한 기준 즉 원격지의사의 지시 미 준수,

환자또는장비결함, 인증장비의미사용등으로인한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경감하게 하거나 현지의사나 환자에게

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원격의료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최근의료법개정안에는진료정보보호규정과이를위

반하였을 경우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내놓고 있지만 근거

규정으로서의 명문화를 선언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는 세부

적인개인진료정보및해킹에따르는대비책을구체적으로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의진료비에관한개선점으로는관련의료수가지

불제도의 개선과 수가수준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환자

가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기회비용, 조기의 건강관

리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감

소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를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원격

의료에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진료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에악영향을미칠수있으며, 또한의료기관의입장에서는원

가측면에서대면진료보다더많은비용이발생할수도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법상의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원격의료에소요되는제반비용등에대한산정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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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을비롯한합동행위로나타날수있는원격의료의수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V. 결 론

현대의정보통신분야의급속한발전은보건의료산업및원

격의료라는시간과공간의제약을최소화하고의료의질을높

이는많은장점을지닌제도를탄생시켰으며이는더나아가

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과삶의질을보장하는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기술적인 측

면의 변화와 발전에 비하여 뒤늦은 법적 대응이 원격의료의

활성화에걸림돌이된다면제도의취지가역행하는결과를초

래 할 수 있다. 어떤 사회적 제도나 조치는 관련 입법의 부재

와 세부적이지 못한 추상적인 근거 규정만으로는 시행착오의

반복만이계속될수있다. 현행 의료법에규정된원격의료의

법조항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유형들을 감안할

때 원격의료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

하기에미약하다. 원격의료의허용범위, 원격의료의보험수가

적용,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과오의책임소재, 건강보험수가

문제등등이그렇다. 의료계와시민단체에서도정부의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허용에 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

고있는실정에서취약계층에대한의료접근성을강화, 질 높

은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등보편적이고대승적차원의원격

의료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현행의료법의재정비라는큰틀에서구체적이고세

부적인내용을포함할수있는원격의료에관한특별법이든지

세부적인위임입법을통해의료인, 의료기관, 장비업체, 통신

사업자 등의 협력적인 동반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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